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2. 5. 31.>

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(제14조제1항 관련)

기 술 인 력 장 비

1. 특급기술인: 2명 이상

2. 고급기술인: 3명 이상

3. 중급기술인: 3명 이상

4. 초급기술인: 1명 이상

5.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: 1명 이

상

6. 고급기능사

가. 도화기능사: 2명 이상

나. 지도제작기능사: 3명 이상

1. GPS수신기(1급): 3대 이상

2. 토털 스테이션(1급): 1대 이상

3. 레벨(1급, 인바표척 포함): 1대 이상

4. 도화기: 1대 이상

5. 출력장치: 1대 이상

6. 자동독취기(스캐너): 1대 이상

7. 수치지도 입력ㆍ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:

1식

비 고

1.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

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.

2.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,

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

명을 포함하여야 하며,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1명

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.

3.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


